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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하도록 지방세법 본문에 반 하게 된 것이다.

  주민세의 경우 특별시․ 역시는 시세이므로 교육재정 부담확 재원 보 이 가능하

나 도의 경우 시․군세이므로 교육재정 지원주체와 주민세수입이 증가하는 시․군이 

일치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으나,  1996년도의 주민세소득할 세율을 인상할 때에 이

미 세율인상에 따른 도와 시․군간의 재원배분이 이루어진 바 있고, 이번 세율조정은 

부칙으로 계속 운 되어 오던 세율을 본칙에 반 한 것이며, 도의 경우 지방교부세 배

분시 부족분에 한 보 이 이루어지므로 별다른 문제 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.

  2)  개정개요

  주민세소득할의 표 세율을 부칙에서 10%로 운 하여 오던 것을 본칙에 반 하여 

7.5%에서 10%로 인상조정하 다.

  3 )  개정조문  해설

  

  ○ 주민세소득할 세율조정 - 법제176조

  주민세소득할 세율은 지방세법 제176조를 개정하여 다음 <표 4>와 같이 조정되었다.

<표 4> 주민세소득할 세율조정

개정 개정후

구   분 세      율 구   분 세      율

소득세할 

법인세할

농지세할

소득세액의 100분의 7.5

법인세액의 100분의 7.5

농지세액의 100분의 7.5

소득세할 

법인세할 

농업소득세할

 소득세액의 100분의 10

 법인세액의 100분의 10

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

  9 .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변경

  1)  배 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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